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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계약서 검토 자문 

 

유명 애니메이터이자 NFT 아티스트 A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유명 전자회사인 

B사와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관련 전시를 대행하는 C사와의 전시 계약서에 대하여 전반적인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작품과 B사의 전자제품 기술을 협업하여 양 당사자를 상호 홍보하고 양 당사자의 

발전을 도모하는 콜라보레이션 전시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C사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은 A가 C사의 위탁에 따라 작품을 납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A의 요청에 따라 전시 계약서의 목적에 B사와 A를 상호 

홍보하는 콜라보레이션 전시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였고, 해당 목적에 따라 위탁에 

따른 작품의 납품이 아닌 전시 협업의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약서의 초안에는 전시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A가 C사에게 단순히 

작품을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작품의 전시기간에 철거 및 삭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전시 기간을 확인하여 이를 명확히 기재하고 A의 C사에 대한 

작품 ‘제공’이라는 용어를 저작권법 상 용어로 수정한 후 A가 제공하는 작품과 자료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 기타 권리가 A에게 귀속되며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작품의 전시기간에 철거 및 삭제 기간이 포함되어 해당 기간 내에 모두 철거 및 삭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그 밖에 전시 범위를 확인, 이를 명시함으로써 전시 범위 이외의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채널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승인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B사의 경쟁행위 제한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위를 축소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문화예술,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별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콘텐츠IP 분야에서 

 DKL 콘텐츠IP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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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IP,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02-6952-2615(상담전화) 또는 

아래 상담신청 링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2023 DKL 

Partners.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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